
韓國醫療福祉施設學會誌 15권 3호 2009年 8月 61

1.서론1)

1.1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최장수국가인 일본1)은 1970년에 노인인구비율

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4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14.1%로 고령사회,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미 노인인구비율 20.2%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

다2). 한국은 2026년 노인인구비율이 20.1%가 되어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고령화는 한

국보다 20년 정도 앞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복지시스템의 구

축 및 노인복지시설공급에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수행

한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일

본과의 시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속도3)라든지, 노인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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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기준 일본의 신생아기대여명은 82.4세이다(보건복지

가족부, 2008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p.415)

2) 현재 일본의 노인인구비율은 22.8%로 세계에서 (総務省統計

研修所, 日本統計年鑑, 2009)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

가 중의 하나이다.

이 서구에 비해 한국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료노인홈은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

홈 등과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인 노인홈 가운데 하나

이다. 유료노인홈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이

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일본 노

인복지시설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발전해왔

다. 더욱이 일본은 2000년 일본보험의 도입 이후 유료

노인홈 대응하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한 시장변화가 주목되는 것과

함험면서유료노인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의 입장에서는 유료노인홈D대응하하기에 앞서 일본의

이러한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유료노인

홈 시장을 둘러쌓고 있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일본 유료노인홈 대응하특성과 그 동인(動

因), 일본 유료노인홈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기본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유료노인홈의 효율

적인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 노인복지시설의 공

3) 노인인구비율(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인 시점에서 14%인 시점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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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추이, 유료노인홈의 운영특성, 유료노인홈 이용노인

들의 건강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2차 자료4)의 성격을 가지며 이들

자료의 재분류와 분석을 통해 일본 유료노인홈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차 자료는 주로 일본의 총무성,

후생노동성(각년도), 국토교통성, 사단법인 전국유료노

인홈협회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한국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건복지가족부(각년도)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연구 진행시 현장에서 직접 1차 자료를 생성하지 못

한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가 거시적인 연구특성을 갖

는다는 점, 1차 자료의 생산이 어려운 일본의 시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구축된 양질의

방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잇점 등을 감안할 때 2

차 자료에 의한 연구진행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

료된다.

2.일본유료노인 시설의개념

2.1유료 노인 홈의 정의

일본의 유료노인홈의 특징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능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노인복지법 제29조

(2009년)에 따르면 유료노인홈은 “노인을 입주시켜 입

욕, 배설 혹은 식사의 개호, 식사의 제공, 또는 그 밖

의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 등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것(이하 개호 등이라고 한다)의 공여(다른 곳에 위

탁하여 공여하거나 장래에 공여를 약속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사업을 행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5), 인지증

대응형노인공동생활원조사업을 행하는 주거, 기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유료노

인홈은 입주노인들에게 거주공간을 포함한 개호 및 일

상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사업적인 측면에

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통상 유료노인홈에는 침실 및

공용시설 등 거주공간이 제공되며, 생활지원서비스, 식

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개호서비스 등 입주자가 일

상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입주시에는 60세 이상

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노인홈이 많다. 입주

시의 건강조건으로는 자립형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

4)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1차 자료)가 아니라 데

이터베이스로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채서일,

2005)

5) 일본의 노인복지법상 입소가능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등이 있다.

우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양자 모

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유료노인홈이 과반수를 넘는

다6).

일본 유료노인홈과 유사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내의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공동생

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

시설 내의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등도 일본 유료노인홈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7). 이 시설들은 모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

용의 대부분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60

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다8). 한국의 노인복지

시설은 건강한 노인과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하나의

시설에서 동시에 생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일본

의 유료노인홈과 차이가 있다. 다만, 여러 시설을 복합

화 하여 하나의 부지내에 건립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일본의 유료노인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

능하다.

2.2일본 유료 노인 홈의 종류

1) 입주자 건강 및 개호방식에 따른 구분

후생노동성의 "유료노인홈설치운영표준지도지침"에

따르면 유료노인홈의 종류는 입주자의 건강, 개호의

제공방식 등에 따라 개호형, 재택형, 건강형 등 크게 3

종류로 구분된다9). 이 중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다시 일반형 특정시설입

주자생활개호방식과 외부서비스이용형 특정시설입주자

6) 2009년 현재 일본 전국유료노인홈협회에 등록된 506개 유료

노인홈 가운데 58.1%가 건강한 노인과 요개호 노인에 대하

여 모두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7) 한국의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보다는 주거의 이미지

가 강하다는 점, 다인실보다는 개인실위주로 침실(거실)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입소비용의 대부분을 거주자가 부담한

다는 점, 거주부분이외의 생활지원 등 부대시설이 비교적

충실하다는 점, 거주비와 부대서비스비용을 구분한다는 점,

임대형식을 활용한다는 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일본의 유료노인홈과 유사한 면이 많다. 노

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입소노인들에게 요양(개호)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본 유료노인홈과 유사한 면이 있

지만 일본 유료노인홈과 달리 침실이 다인실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거보다는 시설의 이미지가 강하

고, 부대시설이 충실하지 않으며, 거주비와 요양서비스가 일

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본의

유료노인홈보다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인지증대응형공동생

활주거 등에 더 가깝다.

8) 2009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

복지시설의 명칭에 ‘유료’라는 용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액을 수납하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경감조치를 받지 않는 노인들이 입소하는 시설에 대해 다른

시설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유료’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9) 社団法人 全国有料老人ホーム協会,

http://www.yurokyo.or.jp/index.htm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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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호방식으로 구분된다.

① 개호형 유료노인홈

� 일반형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방식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거주시설이

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유료노인홈이 제공

하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10)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

료노인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호서

비스는 유료노인홈의 직원이 제공한다. 특정시설입주

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유료노인홈에 대해서

는 개호형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요개호자에 대한 개

호직원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11).

� 외부서비스이용형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방식

개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거주시설이

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유료노인홈이 제공

하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

노인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료노인

홈의 직원이 안부확인이나 계획작성 등을 실시하고,

개호서비스는 위탁처의 개호서비스 사업소가 제공한

다.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유료

노인홈에 대해서는 개호형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

② 재택형 유료노인홈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거주시

설이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 자신의 선택에 따

라 지역의 방문개호와 같은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노인홈에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건강형 유료노인홈

식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거주시설이

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해

야 한다.

2) 거주의 권리형태에 따른 구분12)

개호형이나 재택형, 건강형 등에 관계없이 거주부분

과 서비스부분의 계약방식에 따라 이용권방식, 건물임

대차방식, 종신건물임대차방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① 이용권방식

건물임대차계약 및 종신건물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

형태로, 거주부분과 개호 및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부

분의 계약이 일체가 된다. 현재 유료노인홈의 대부분

이 이용권방식이다. 따라서 침실 등의 입주자 소유권

10)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는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의 하나로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 양호노인홈, 고령자우량

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 등(井上, 2009 : 4)에 입소하

고 있는 요지원 및 요개호 노인에 대해서 개호서비스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개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1) 예를 들어 요개호자 2인에 연평균 1인의 직원이 배치될 경

우 2:1 이상으로 표기한다. 1.5:1 이상, 2:1 이상, 2.5:1 이상,

3:1 이상 등이 있다.

12) 社団法人 全国有料老人ホーム協会,

http://www.yurokyo.or.jp/knowledge/06.html, 2009

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유료노인홈의 정의에는 부

합하지 않지만, 고령자용 분양맨션의 경우에는 일반의

맨션과 같이 침실(거실)을 부동산으로 매입한다(소유

권 분양방식).

② 건물임대차방식

거주부분은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의 계약형태로 이

루어진다. 거주부분과 개호 및 생활지원 등 서비스부

분의 계약이 구분된다. 입주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

료되지 않는다.

③ 종신건물임대차방식

건물임대차계약방식의 특별한 유형으로, 도도부현지

사로부터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의 규정에 근

거하는 종신건물임대차사업의 인가를 받은 형식이다.

입주자의 사망과 함께 계약이 종료된다.

3) 이용료의 지불방식에 따른 구분13)

집세 등의 지불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된다.

① 일시금 방식

평생 지불하는 집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금으로 일괄 지불하는 방식.

② 월부 방식

선불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세 상당액 등을 매월 납

부하는 방식

3.일본 유료 노인 홈의 공급 및 운영특성

3.1유료 노인 홈의 발전과정

일본에서 유료노인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일

본의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양로시설이 양호노인홈, 특

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등 4종의 시설

로 분류되면서부터이다. 다른 노인홈과는 달리 유료노

인홈은 영리를 표방하는 민간에 의해 건립운영되었다.

1970년대에는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시설

로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버블기에

는 유료노인홈 붐이 일어나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다.

버블붕괴와 함께 유로노인홈의 붐도 꺼지고 일부 도산

하는 유료노인홈도 등장하였다. 1991년에는 입주노인

의 보호를 위해 시설을 설치할 때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명기되었

다. 그러나 행정규제를 싫어하여 무신고로 운영하는

홈도 일부 있었으며 그 중에는 입소노인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교적

비싼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설치기준

에 맞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호

13) 社団法人 全国有料老人ホーム協会,

http://www.yurokyo.or.jp/knowledge/06.htm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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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유료노인홈도 증가하였

다. 2000년부터는 유료노인홈이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

호의 지정을 받으면서 개호보험의 주택서비스 대상이

되었다.

3.2공급추이

그림1, 그림2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의 개호

보험시설과 주요 노인홈의 공급량(bed 수) 및 노인

1000명당 공급량(bed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14). 일

본의 대표적인 개호보험시설은 요양형의료시설, 개호

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지시설 등 3종의 시설이다.

이 시설은 개호보험법이 등장한 2000년 이전에는 각각

요양형병상군(요양병상),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

홈 등으로 불리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이들 대

부분이 요양형의료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노인복

지시설로 변경되었다. 본 도표에서는 구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요양형병상군(요양병원)과 공급량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명칭을 사용하여

2000년 개호보험 실시 이후의 자료만 제시하였다.

1980년부터 노인시설의 추이를 분석한 것은 서론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노인인구비율 추이가 한

국보다 20여년을 앞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2000년

대에 해당하는 시기를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63년 노인복지법의 도입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노인복지가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골드플랜과

함께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정비되기

시작한 점도(소노다, 2007 : 3) 감안하였다.

일본의 주요 노인홈에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

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등 4종의 노인시설이 있

다. 후생노동성에서 통계작성시 이들 4종의 시설을 노

인홈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

듯이 유료노인홈은 2001년까지는 공급량에 큰 변화가

없이 서서히 증가하는 정도이다. 그림2에서 유료노인

홈의 공급량비율이 1985년에서 1990년까지 다소 증가

한 것은 1985년 플라자합의 및 일본의 금리인하정책

이후 버블경제가 시작되면서 유료노인홈의 공급이 증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증가비율이 안정을 찾았

다가 2002년 이후 유료노인홈의 공급량이 급증하게 된

다.

14) 본 도표에 제시된 자료는 후생노동성의 통계조사결과

(http://www.mhlw.go.jp/toukei/index.html),

총무성 통계국 정책총괄관/통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tat.go.jp/index.htm),

후생통계협회, 장수사회개발센터 등에서 제공한 각 년도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이후 그래프도 동일함).

그림 1. 주요 노인시설의 공급(beds)추이

그림 2. 노인 1000명당 노인시설별 공급량(beds)

유료노인홈의 급증 원인은 첫째, 무엇보다도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요개호 비율이 높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는

총체적인 개호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15).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호요구도가 높은 노인이

생활하는 특별양호노인홈과, 노인보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개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특별양호노인홈의 경우 평균

시설가동율(현원/정원)이 99%를 상회(그림5)하고 있으

며16),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개

15) 일본은 2008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10%를 넘었

다. 후기고령자의 요개호비율은 21.4%로 전기고령자(65세

-74세)의 요개호 비율(3.3%)에 비해 무려 6.5배에 이른다(政

策統括官, 高齢社会白書, p.30).

16)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양호노인홈의 평균시설가동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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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

용은 요개호노인의 증가에 비해 이들을 입소시켜 적절

한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치 않음

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특별양호노인홈에 비해 가격

이 다소 비싼 유료노인홈에도 노인들의 입소가 증가하

였으며 이것이 공급량 증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료노인홈의 증가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요인은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이다. 특정

시설입소자생활개호를 통해 유료노인홈 내에서도 개호

보험에 의한 개호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개호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고, 건강한 노인뿐 아니라 개호가 필요

한 노인도 유료노인홈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된

점이 유료노인홈의 구매력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보인

다17).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유료노인홈의 수요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2006년 개호

보험의 개정을 통해 특별양호노인홈 등 시설입소 서비

스의 자기비용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즉, 거택

개호이용자18)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복지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전에는 개호보험에서 지원되었

던 시설입소노인의 거주비, 식사비 등 호텔비용을 저

소득자를 제외한 일반 입소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특

별양호노인홈 입소자의 자기비용부담이 늘어나면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공공노인요양시설의 가격차이가 좁아

져서 이전에는 사용료가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던 유료

노인홈과 같은 민간시설의 이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개호요양형의료시설의 감소가 유료노인홈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0년 개호보험과 더불어

도입된 이 시설은 개호보험 초기 잠깐 증가세를 유지

하다가 2003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의료비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2006년 정기국회

에서 2012년까지 개호요양형의료시설 13만 병상을 폐

지하고, 의료보험적용 요양병상 25만 개중 의료서비스

의 필요성의 낮은 병상을 노인보건시설,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결정되어 합계 38만

병상에 대해 대폭 병상수를 삭감할 방침이 결정되었

다19). 이에 따라 요양병원 및 개호요양형의료시설에

99.1%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특별양호노인홈이 만실

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이다(후생노동성 각년도 통계를 취

합하여 계산). 참고로 1997년부터 2007년간 한국 노인전문요

양시설(무료+실비)의 평균 시설가동율은 82.9% 정도이다(보

건복지가족부 각년도 통계를 취합하여 계산)

17) 2000년 296개의 유료노인홈이 2005년에는 1,406개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시설 거의가 개호보험의 특정시설입

주자생활개호를 적용받는 개호형이다 (소노다, 2007 : 8)

18) 일반가정에서의 방문서비스는 물론, 유료노인홈, 데이서비스,

단기입소, 인지증고령자그룹홈, 재택리폼, 복지용구렌탈 등이

포함된다.

19) 개편후에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신요양형병상 15만 병

상을 제외한 23만 병상이 폐지될 예정임(国土交通省　住宅

입소하고 있는 노인 중 고도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 이외에는 다른 노인복지시설, 노인보건시설, 재

택, 거주계 등의 시설로 이전하여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유료노인홈

등 거택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05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유료노인홈은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주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

된 점과, ‘식사의 제공, 개호, 가사 또는 건강관리 가운

데 어느 것이든 제공하면 유료노인홈에 해당된다’고

하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유료노인홈의 정의가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통계적으로도 유료노인홈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전체 노인홈에서 차지하는 유료노인홈의 비

중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

료노인홈을 포함하는 민간분야는 시장논리를 기초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은 유료노인홈의 수급에 영

향을 미친다. 아래 도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버블경기 영향으로 4대 노인홈에서 차지하는 유료노인

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일

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료노인홈의 비중변동이 거의 없

다. 개호보험이 도입되는 2000년 이후에 다시 유료노

인홈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대 노

인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18.3%에 이르게 된다(정원

기준). 그동안 잠재적이었던 유료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에 대한 수요가 제반 여건의 변화로 2000년 이후 가시

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일본 4개 노인홈의 공급비중 추이(정원기준)

유료노인홈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인

복지의 부담을 덜기위해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

局　住宅総合整備課, 高齢社会の住宅政策国,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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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민간의 효율성과 활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정부는 2000년을 전후하여 민간에 의

한 다양한 노인주택20)을 확대하였고, 2006년 개호보험

의 수정을 통해 특별양호노인홈 등을 이용하는 시설입

소노인의 부담을 증가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일본정책

의 기조는 당분간 유료노인홈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 일본은 2005년 이래 인구가 이미 감소

하기 시작한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

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유료노

인홈의 증설을 무한정 허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호도심사를 보다 엄격히 함은 물론 유료

노인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유료노인홈내

에서 개호도가 낮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주계시설 및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園田真理子, 2009:

38). 더욱이 실제적으로는 총량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유

료노인홈이 개호보험 적용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대

상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市原俊

男, 2009:32). 이러한 조치는 상당부분 유료노인홈, 특

히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신증설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

된다.

3.2시설의 규모 및 시설 가동율

그림4, 그림5는 일본 4대 노인홈의 시설규모(시설당

평균 정원) 및 평균 시설가동율(시설활용율)을 보여준

다. 유료노인홈의 시설규모를 보면 1985년 이후 일본

의 버블기 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시설당 100명

규모를 다소 상회하다가 2000년 개호보험이후 시설의

평균 규모가 급격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6

년에는 유료노인홈의 평균시설규모가 특별양호노인홈

이나 양호노인홈보다도 적은 60인 규모정도를 나타내

고 있다. 일본의 버블기에 유료노인홈의 규모가 커지

기 시작한 것은 유료노인홈의 부동산가치 및 시설운영

수익을 확대하려는 공급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2000년 개호보험의 실시를 전후해서는 지역밀착

형서비스의 개념이 도입되어 재택서비스의 강화, 치매

그룹홈, 그룹리빙 등의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수요자를 고려한 지역내 소규모 시설의 공

급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유료노인홈의 규모

가 작아지게 되었다. 개호보험의 도입으로 노인홈수요

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서 참여하기 시작

한 점도 유료노인홈의 소규모화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

된다.

유료노인홈의 시설가동율은 1980년대 이후 큰 변동

없이 평균 70%-8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1985년도

20) 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 고령자전용임대주택, 고령자원활임대

주택 등을 말함.

이후 버블기에 시설가동율이 다소 증가하다가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1991년 이후 감소하고,

1995년 이후의 안정기를 갖다가, 2000년 개호보험 도

입이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이후 27년간

유료노인홈의 시설가동율이 평균 74%인 점은 다른 공

공의 노인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시설가동율을 유지

하더라도 노인홈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시설이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경우 유휴 공간에 대한

비용은 기존의 입주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노인홈 이용

료의 상승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임으로

써 노인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4. 일본 노인홈의 시설당 정원(beds)추이

그림 5. 일본 노인홈의 시설가동율 (현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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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료 노인 홈의거주노인특성

일본의 유료노인홈에서는 자립노인, 요지원노인, 요

개호노인 등에게 생활지원 및 개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신상의 중증도는 자립노인보다는 요지원노인이, 요

지원노인보다는 요개호노인이 더 심하다. 요지원노인

은 개호예방,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지원

의 정도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요개호노인은

요개호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개호단계로는 부분적 개호를 받는 요개호 1단계,

경도의 개호를 받은 요개호 2단계, 중증도의 개호를

받은 요개호 3단계, 중도의 개호를 받는 요개호 4단계,

최중도의 개호를 받는 요개호 5단계 등이 있다.

구 분
대도시
지역

(140개소)

대도시
이외지역
(366개소)

합 계

(506개소)

서비스 대상 노인그룹수 (개) 2.38 2.40 2.40

자립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65.7 % 79.0 % 75.3 %

요지원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 84.3 % 80.3 % 81.4 %

요개호노인대상 서비스 제공 87.9 % 80.9 % 82.8 %

1 종류
서비스
제공

자립노인 대상 10.7 % 15.6 % 14.2 %

요개호노인 대상 5.0 % 4.1 % 4.3 %

2 종류
서비스
제공

자립+요지원노인 대상 1.4 % 3.6 % 3.0 %

요지원+요개호노인 대상 29.3 % 16.9 % 20.4 %

3 종류 서비스 모두 제공 53.6 % 59.8 % 58.1 %

주1) 대도시 지역은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를 지칭

출전) 일본 전국유료노인홈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506개소의

유료노인홈 기초자료(2009)를 통계처리함

표 1. 유료노인홈 서비스대상 노인그룹 (2009)

2009년 현재 일본의 사단법인 전국유료노인홈협회에

등록된 506개 유료노인홈을 대상으로 자립노인, 요지

원노인, 요개호노인 등 3개 노인그룹에 대한 서비스제

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시설당 평균 2.4개 그룹에 대

하여 지원 및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표1). 제공 서비스 종류별로는 3가지 모두(자

립노인대상 서비스 + 요지원노인대상 서비스 + 요개

호노인대상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가 58.1%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지원서비스(요지원노인에 대한 서비

스)와 개호서비스(요개호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2종류

를 제공하는 경우가 20.4%, 다음으로는 자립노인들에

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14.2% 순이었다. 이것

은 유료노인홈의 경우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그 밖에 특이한 면

은 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유료노인홈이 없다는 점

이다. 요지원노인만을 입소시켰을 경우 곧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 퇴소시켜야한다면 수요자인 노

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불편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것이 입소율의 저하로 이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도시와 대도

시 이외지역을 비교해보면, 대도시지역의 유료노인홈

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 비해 요개호노인에 대한 서비

스제공비율이 높은 반면, 자립노인에 대한 서비스제공

비율은 더 낮았다. 즉,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유료노인

홈이 대도시 이외지역의 유료노인홈에 비해 중중도가

더 높은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유료노인홈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의 비는 28.5 : 69.1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각각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81.4세, 여자가 83.0세로 여자가 다

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

가 전체의 63.1%로 1999년에 비해 17.3%나 증가하

여21), 유료노인홈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료노인홈의 건립시 요개호노인

에 대한 서비스대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료노인홈의 평균 입주기간은 4.1년으로 남자가 3.9

년, 여자가 4.2년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평균거주기

간인 6.5년보다 전체적으로 2.4년 감소하였다. 거주기

간별로 보면 1-3년 사이의 입주기간이 전체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22). 6년전 보다 평균 입주기간이 단

축된 것은 2000년 이후 신축된 유료노인홈이 많고23),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입주기간이 매우 짧아

전체적인 평균입주기간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유료노인홈의 평균입주기간은 최소 6.5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상이 되었을 경우의 생활방법으로는 ‘현재의 유료

노인홈에서 계속 생활한다’가 69.1%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것을 유료노인홈의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으로 구분해서 보면, ‘만족하고 있다’

라고 대답한 노인은 와상시에도 ‘현재의 홈에서 생활

한다’가 77.8%로 매우 높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대답

한 노인은 3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스럽

다’라고 대답한 노인의 경우 와상이 되었을 경우 ‘특별

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16.7%, ‘병원, 의원에 입원한

다’가 15.1%, ‘다른 유료노인홈으로 이사한다’가 1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한

21) 厚生勞動省(2006)의 ‘社会福祉施設等調査結果の概況’자료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후생노동성은 2005년 10월 1일을 기

준으로, 전국유료노인홈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층화무

작위추출방법에 의해 620개 시설의 입주자 가운데 출생일이

기수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91 시설에서 12,899개의 유효회답이 통계처리에 사용되

었다.

22) 厚生勞動省, 社会福祉施設等調査結果の概況, 2006

23) 1999년 당시 유료노인홈의 정원이 32,302명이던 것이 2005년

에는 96,412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후생노동성 각

년도 공표된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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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호노인보건시설에 입소한다’, ‘그룹홈에 살고싶

다’, ‘가족과 동거 또는 가족과 가까이 살고싶다’ 등은

5%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24). 이 결과는 유료노

인홈에 거주하는 노인이 와상시에도 같은 유료노인홈

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

료노인홈의 계획시 향후 와상노인의 입주여부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결론

본 연구는 일본 유료노인홈의 개념을 파악하고 시설

의 공급 및 운영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유

료노인복지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유료노인홈의 개념

을 파악하고 시설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또한 유료노

인홈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정도 및 시설의

서비스범위 등을 파악함으로써 일본 유료노인홈에 대

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일본 유료노인홈과 일

치하는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은 없지만 국내의 노인주

거복지시설 가운데 유료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이 비교적 일본의 유료노인홈

에 가까우며, 여기에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등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이 더해졌

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유료노인홈의 종류는 입주자의

건강, 개호의 제공방식 등에 따라 개호형, 재택형, 건

강형 등 크게 3 종류로 구분된다

2) 일본 유료노인홈의 공급 및 운영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노인인구비율이

17.4%에 이르는 2000년, 개호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공

급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료노인홈이 일본

의 4대 노인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시기를 기점으

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요개호

고령자의 절대적인 증가, 그리고 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유료노인홈에서의 개호비용보조가 합쳐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요개호비율이 높은 후기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 특별양호노인홈에서의 비용 상승, 개호

요양형의료시설의 폐지 등으로 인해 유료노인홈의 지

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정

된 복지재원으로 인해 유료노인홈에서의 요개호노인

증가를 억제하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유료노인홈의

공급량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유료노인홈의 평균 규모는 공급자 위주의

공급인지, 수요자 위주의 공급인지에 따라 그 규모의

변화가 있어왔다.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 버블기에는

부동산가치 및 시설운영수익를 고려한 대규모의 유료

24) 厚生勞動省, 社会福祉施設等調査結果の概況, 2006

노인홈이 공급되어 홈의 평균규모가 정원 100명을 상

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복지계획 강화와 마을 만들기 등의 영향으로 2006년에

는 평균규모가 약 60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유료노인

홈의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 홈의 규모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료노인홈의 시설가동율은

1980년 이후 27년간 평균 74%로 타 노인홈에 비해 현

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4) 유료노인홈의 서비스 및 이용자특성을 분석하였

다. 일본 유료노인홈은 건강노인군, 요지원노인군, 요

개호노인군 등 3개 노인군 가운데 평균적으로 2.4개

노인군에 대하여 노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3개 노인군 모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노인

홈이 58.1%에 달했다. 또한 하나의 노인군에 대해서만

노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8.5%로 비교적 낮

아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대체적으로 복수의 노인군에

대해 노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유료노인홈에 입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연

령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와상노

인이 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홈에 지속적으

로 거주하고 싶다는 노인이 비율이 70%에 달해 향후

유료노인홈에 있어 개호서비스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유료노인홈의 건립시 개호서비스를

포함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일본의 유료노인홈 환경에 대한 제반 변화는

지속적인 유료노인홈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복지예산의 한계로 인해 유료노인홈의 수

요증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요개

호등급의 조절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

해 유료노인홈의 공급량을 적절히 관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동시에 민간의 활력에 의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

과, 사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를 통해 국가의 복지지출

을 최대한 억제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국민

의 삶의 질을 희생하는 댓가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거울삼아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및 계획시 국가의 복지재원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한 다양

한 사례조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유료노인홈을 포함하는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부족한 일본 유

료노인홈의 흐름 및 전반적인 특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다만, 2차 자료에 의존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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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제적인 건축계획의 자료를 도출할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

내 유료노인홈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급

및 건축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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